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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행권고결정제도의 개요

이행권고결정이라 함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

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한다(소액사건

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이는 현행 지급명령의 개념과 민사소송법 개정안에 도입된 화해권

고결정제도(민소법 개정안 제225조 내지 제232조)의 개념을 함께 반영하여 소액사건심판법

에 새로이 도입한 제도이다. 즉 간이한 소액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이행권고결정을 한 후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하지 않으면 곧바로 변론 없이 원고에게 채무명의를 부여하자는 것

이 이 제도의 골자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이행권고결정정본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상의 특례를 규정하

였다. 다만, 변론 없이 원고에게 채무명의를 부여함으로써 피고에게 발생할지 모를 불측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청구이의의 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은 점은 현행 지급명령과 같다.

2. 소액사건심판법 개정경과

21세기 사법발전계획의 일환으로 법원행정처 송무국에서 이행권고결정제도의 도입을 골자

로 한 소액사건심판법개정안을 성안하였고, 2000년 5월경 대법관회의를 통과하여 2000년 6

월 8일에 법무부에 법개정안을 송부하여 입법 의뢰하였다. 그 후 법무부의 심의를 거쳐

2000년 11월 15일에 소액사건심판법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고,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2000

년 12월 12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그 후 정부는 같은 달 18일에 법개정안을 국회에

송부하였으며, 2001년 1월 9일 임시국회에서 법개정안이 통과되었고, 개정법률은 공포일

(2001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제 2장 이 행권 고 결정 및 송 달



1. 이행권고결정

법원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

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청구취지의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법 제5조의3 제1항 본문). 이행권

고결정의 이행조항은 청구취지와 일치하도록 하였다.

2.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가 . 개 요

이행권고결정은 원고전부승소판결을 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하여 할 수 있다.구체적으로 이

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는 사례를 다음에서 설명한다.

나 . 지 급명 령이 의 또 는 조 정이 의사 건 (법 제 5조 의 3 제 1항 제 1호 )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다. 즉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나 지급명령이 송달불능되어 채권자가 소송이행신청

을 한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종래와 같이 곧바로 변론기일을 지정

하여야 한다.

다 . 청 구취 지나 청구 원인 이 불 명한 때 (법 제 5조 의 3 제 1항 제 2호 )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에도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다. 예컨대, 원고의 소장에

기재된 청구취지를 그대로 인용하기 어렵거나, 청구원인이 불명확하여 변론을 거친다고 하

더라도 원고전부승소판결을 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

고, 변론을 거쳐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을 보정하고 이에 대한 심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

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이행권고결정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라 . 기 타 이 행권 고를 하기 에 적 절하 지 않 은 경 우 (법 제 5조 의 3 제 1항 제 3호 )

이행권고결정은 우편송달(민사소송법 제173조),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179조 내지 제181

조)에 의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할 수 없다(법 제5조의3 제3항). 따라서, 피고가 현재 소

재불명이어서 공시송달로 진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소장에 기재되고 이에 대한 소

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하더라도 어차피 이를 피고에게 송달할 수 없으므



로, 이러한 경우에는 곧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3. 이행권고결정의 양식

이행권고결정의 양식은 [별지 1]과 같다.

4. 이행권고결정의 시기

소액사건을 담당하는 판사가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이 배당되면 지체 없

이 하여야 한다[소액사건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송민 73- 4) 3.의 가].

5. 이행권고결정등본의 송달

소액사건 참여사무관 등은 이행권고결정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

여야 한다[소액사건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송민 73- 4) 3.의 나].

이행권고결정에는 소장부본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소액사건의 소장을 제출할 때

원고와 피고의 수에 1을 더한 숫자만큼의 소장부본을 제출하도록 하였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의2). 이는 이행권고결정의 원본용, 피고에게 송달하는 등본용, 확정 후 원고에게 송달

하는 정본용으로 사용할 소장부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행권고결정등본은 민사소송법상의 우편송달(민사소송법 제173조),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179조 내지 제181조)의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다(법 제5조의3 제3항 단서). 이행권고결

정등본을 우편송달 또는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고 하면 피고의 이의신청권 행사

기회를 현저히 제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 대한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79조 내지

제181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방법이 없음을 소명하여 변론기일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의3 제1항). 이는 독촉절차에 있어 원고

에게 피고의 주소를 보정하거나 또는 주소보정을 하지 않고 소송이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소신청제도(민사소송규칙 제92조의3 제1항)를 둠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지연을 방지하

게 한 것과 그 취지가 같다.

6. 송달불능된 경우의 처리

이행권고결정등본이 피고에게 송달불능되면 원고에게 피고의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하여

야 한다. 다만,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원고는 공시송달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변론기일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별지 2] 양식에 따른 주소보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원고가 공시송

달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변론기일 지정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원

고에게 통보하고, 변론기일 지정신청서를 소액사건기록에 가철하되, 문서건명부에는 등재하

지 아니한다[소액사건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송민 73- 4) 3의2. 나].

원고가 주소보정을 한 때에는 보정된 주소로 다시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한다. 이 때에

는 이행권고결정의 원본에 첨부된 소장부본의 피고 주소지를 정정할 필요가 없다.

7. 이행권고결정정본의 송달

참여사무관 등은 이행권고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면 그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

여야 한다(법 제5조의7 제3항). 이 때 이행권고결정의 원본과 정본표지의 피고 성명 옆에 다

음 양식에 따라 이행권고결정의 송달일자와 확정일자를 부기하여 인인한 후 원고에게 그 정

본을 송달한다.

← 7 ㎝ →

1 ㎝↕ 20 . . . 송달, 20 . . . 확정 인

↔
1㎝

재판사무시스템에서 이행권고결정정본 표지를 출력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송달일자 및 확

정일자가 출력되도록 되어 있다. 물론 이행권고결정등본에 대한 송달통지서가 접수되면 참

여사무관 등이 그 송달일자를 전산 입력하여야 하여야만 가능하다.



한편, 이행권고결정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된 때에는 판결정본의 송달불

능시와 마찬가지로 업무처리를 하면 될 것이다.

제 3장 이행 권 고결 정 에 대한 이 의신 청

1. 이의신청

피고는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의 불변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법 제5조의4 제1항 본문). 또한 피고의 응소가 예상되는 사건에서 무익하게 이행

권고결정의 등본 송달을 기다릴 필요 없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같은 조 제1항 단서), 피고의 이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도록 하였다(같은 조 제3항). 이 때에는

피고에게 다시 소장부본을 송달할 필요는 없다. 즉,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피

고는 이미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받았을 것이므로 굳이 다시 소장부본을 송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행권고결정등본이 송달된 때에는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이 송달된 것으

로 간주하도록 규정을 두었다(법 제6조 단서).

참여사무관 등은 피고의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이의신청기간의 도과 여부를 확인하

여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문서건명부에 등재하고, 이의신청서를 소액사건기록에

가철하며, 기록표지 좌측 상단에 이행권고 이의 (가로 4㎝, 세로 1㎝)라고 주서한다.

한편, 이의신청을 한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법 제5조의4 제4항). 이행권고결정의 이행조항은 원고의 청구취지와 동일하므로, 피고가 이

의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피고가 이의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이행권고결정 원본의 피고 성명 옆에 이행권고결정의 송달일자와

확정일자를 부기하여 인인한 후, 이행권고결정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한다.

이의신청 기간내에 이의신청서가 아니라 답변서 기타 다투는 취지의 서면이 접수되면 이

를 이의신청서로 보아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이의신청의 방식과 효과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법 제5조의4 제1항). 이의신청서의 양식은 [별지3]과 같

다. 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구체적 이의사유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툰 것으로 본다(법 제5조의4 제5항).

이의신청서는 원칙적으로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으로 갈음되지 않으나, 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툰 것으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있었

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개정안에서는 화해권고결정의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의 취지까지 기

재하게 하고, 이의신청서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게 하면서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반하여(민소법 개정안 제227조 제2항, 제3항), 이행권고결정에서는 소가

제기된 사실을 이행권고결정등본의 송달로써 비로소 알게 된 피고에게 2주일이라는 짧은 기

간 안에 답변취지까지 기재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피고에게 가혹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규정하였다.

3. 이의신청의 각하

법원은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결정으

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법 제5조의5 제1항).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경우는 주로 이의신청기

간인 2주일을 경과한 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의신청권이 없는 제3자가 이의신청

한 경우에도 각하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법

제5조의5 제2항).

4. 이의신청의 추후보완 및 집행정지

피고가 부득이한 사유로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는 피고에 대



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하도록 하였다(법 제5조의6 제1항).

그런데 , 대법원 판례상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항의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 '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 것 으로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9622 판결 등 다수 ). 그러나 , 이행권고결정

은 피고가 그 결정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유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여 항소까지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 이에 대

한 추완사유는 민사소송법상의 추완사유보다는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민

사소송법 제160조의 피고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 의 범위를 확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이의신청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로 규

정하게 되었다 . 향후 부득이한 사유 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판례로 정립하여야 할 것으

로 생각된다 .

한편 , 이의신청과 동시에 그 추후보완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게 하여 추완사유가 없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도록 하고 , 그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 제5조의6 제3, 4항 ).

또한 ,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추완이의신청이 있는 때에 민사소송법 제473조

의 재심 또는 상소추완신청에 인한 집행정지제도를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이행권고결정

제도의 취지를 모르는 피고가 입을 불측의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법

제5조의6 제5항 ).

제 4장 이행 권 고결 정 의 효력

1.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이행권고결정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확정된다(법 제5조의7 제1항).

① 피고가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②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③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였다. 이는 민사소송법 개

정안에서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 것과 그 취지가 같다고 할 수 있

다(민소법 개정안 제474조). 다만, 이행권고결정에는 변론종결일의 개념이 없으므로 청구이

의의 사유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는 것으로 규정하였다(법 제5조의8 제2항).

2.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상실

이행권고결정은 제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효력을 잃는다(법 제5조의7 제4

항). 이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의 화해권고결정이 그 심급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 효력을 잃

게 되도록 규정한 것과 그 취지가 같다(민소법 개정안 제232조 제2항). 한편 이행권고결정은

제1심 법원에서만 가능하므로, 제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

하였다.

제 5장 이행 권 고결 정 에 기한 강 제집 행 의 특례

1. 집행문 필요여부

가 . 원 칙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이행권고결정서정본에 의하

여 하도록 규정하였다(법 제5조의8 제1항 본문).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피고에게는 등본을

송달하고 이의신청기간이 도과하여 확정된 다음에 원고에게 정본을 송달하도록 하고 있

으므로 (법 제5조의7 제3항 ), 집행문부여를 받을 필요 없이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에 의하

여 강제집행을 실시하도록 하더라도 그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이 집행력이 있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집행기관이 오해할 여지가 없다 . 따라서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

은 그 정본에 의하여 하도록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신속하고 간이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한편, 강제집행에 있어 배당된 이후의 부기문은 이행권고결정정본의 말지에 기재하도록

한다.

나 . 예 외

다만, 조건이 있는 채권인 경우와 승계집행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의 명을 받아 집

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법 제5조의8 제1항 단서). 실무상 집행문 부여의 요건인 선이행과

불확정기한부 금전지급청구 (동시이행과 확정기한부 금전지급청구는 집행개시의 요건일

뿐 집행문부여의 요건은 아님 )는 거의 없을 정도이므로 , 실제로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

아야 하는 경우만이 문제될 것으로 생각된다 .

다 . 이 행 권 고 결 정 서 정 본 의 재 도 또 는 수 통 부 여

원고가 여러 통의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준 이행권고결정서 정

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부여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적어야 한다(법 제5조의8 제2항). 다만, 이행권

고결정서정본을 다시 부여하거나 또는 수통을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재판장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고, 집행문도 필요 없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민사소송법 제485조에

규정된 집행문의 수통 또는 재도부여와는 다르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이의 사유

이행권고결정은 변론을 거치지 않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므로, 변론종결일의

개념이 없다. 따라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505조 제2항 전단

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다(법 제5조의8 제3항). 이 점에서 현행 지

급명령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발

생한 사유 이외에 그 이의 원인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이

의의 사유로 삼을 수 있다.

제 6장 맺 음 말



이상에서 이행권고결정제도 전반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보았다. 소액사건의 심판에 이행권

고결정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근본적으로 법원과 당사자의 소송경제를 도모하려는 것이고,

이를 통하여 간단한 사건은 간단하게, 복잡한 사건은 충실하게 심리를 하려는 것이다.

요컨대, 새로이 도입된 이행권고결정제도의 취지와 그 내용을 숙지하여 빠른 시일 안에

이 제도에 적응하는 데 이 글이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별지 1] 이행권고결정서 양식

○ ○ 지 방 법 원

이 행 권 고 결 정

사 건 20 가소

원 고 ○○○

주소 별지 기재와 같다 .

피 고 ○○○

주소 별지 기재와 같다 . 20 . . . 송달, 20 . . . 확정

청구취지와 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행할 것을 권고한다 .

이 행 조 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청구취지 제1항의 금액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0 . . .

판사 ○ ○ ○

※ 피고는 위 이행조항의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

에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기 간 안 에 이 의 신 청 서 를 제 출 하 지

않 으 면 이 결 정 은 확 정 판 결 과 같 은 효 력 을 가 집 니 다 .



보 정 명 령

테스트교육법원

사   건 2004가소 23    신용카드이용대금    

[원고  한달카드 주식회사 / 피고  이펑펑]

원고         한달카드 주식회사 대표이사 열두달  (귀하)

소장에 기재된 피고 이펑펑에  대하여 이행권고결정등본이 송달되지 않습니다.

[피고  이펑펑 송달불능사유:폐문부재 ]

 원고는 이 보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주소보정을 하시기바

랍니다. 송달료의 추가 납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보정과 함께 그 금액을 납부하여야합

니다.

 위 기한 안에 주소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법 제255조 제2항 참조).

2004.  1.  14.

(인)판  사    

□새주소 피고  이펑펑에  대하여  다음 주소로 송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우편번호         -          )

□재송달신청 피고  이펑펑(이)가 종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같은 주소에 다시 

송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송달

  신청

피고  이펑펑에  대하여  집행관 또는 법정경위에 의한 특별송달(□주간송

달□야간송달□휴일송달)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  이펑펑의 주소를 알 수 없으므로, 공시송달에 의하여 진행될수 있도

록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변론기일

  지정신청서

2004.      .      . 신청인 : 

[주소보정명령]

1. 송달가능한 피고의 주소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새주소란의 □에 "∨" 표시를 하고 새로운 주소를 적은 후 이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피고가 종전에 적어 낸 주소지에 그대로 거주하고 있으면 재송달신청란의 □에 "∨" 표시 를 하여 

   주민등록등본 등 소명자료와 함께 이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수취인부재,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에 특별송달(집행관송달 또는 법정경위송달)을

   희망하는 때에는 특별송달신청란의 □에 "∨" 표시를 하고, 주간송달·야간송달·휴일송달 중 희망하는 

   란의 □에 "∨" 표시를 한 후, 이 서면을 송달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송달료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우리 재판부 또는 접수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담당재판부: 소액1단독 270-7102

4.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때에는 변론기일지정신청란의 □에 ∨ 표시를 한 후 주민등록말소자등본

   등 공시송달요건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3] 이의신청서 양식

이 행 권 고 결 정 에 대 한 이 의 신 청 서

사 건 20 가소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20 년 월 일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았으나 다음과 같은 이

유로 이의신청을 합니다 .

이의이유

1. …

20 년 월 일

피고 ○ ○ ○

(전화번호 : )

○○지방법원 귀중



[별지 4] 소액사건심판법중개정법률

少 額 事件 審 判法 中 改正 法 律案

少額事件審判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法院主事補 를 法院主事補(이하 法院事務官등 이라 한다) 로 하고, 동조제3

항중 法院書記官·法院事務官·法院主事 또는 法院主事補는 을 法院事務官등은 으로, 署

名捺印 을 記名捺印 으로 한다.

제5조의3 내지 제5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① 法院은 訴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訴狀副本이나 提訴

調書謄本을 첨부하여 被告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 가

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독촉절차 또는 調停節次에서 訴訟節次로 移行된 때

2.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3.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이행권고결정에는 당사자, 法定代理人, 청구의 취지와 원인, 履行條項을 기재하고, 被告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과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의 취지를 附記하여야 한다.

③ 法院事務官등은 이행권고결정서의 謄本을 被告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民

事訴訟法 제173조, 제179조 내지 제181조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이를 할 수 없다.

④ 法院은 民事訴訟法 제173조, 제179조 내지 제181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被

告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謄本을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지체없이 辯論期日을 지정하여야 한



다.

제5조의4(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被告는 이행권고결정서의 謄本을 송달받은 날

부터 2주일내에 書面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謄本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

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 法院은 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辯論期日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이의신청을 한 被告는 第1審 判決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⑤ 被告가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原告가 주장한 사실을 다툰 것으로 본다.

제5조의5(이의신청의 却下) ① 法院은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흠을 補正할 수 없으면 결정으로 이를 却下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제5조의6(이의신청의 추후보완) ① 被告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5조의4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내에 이의신청을 추후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外國에 있는 被告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② 被告는 이의신청과 동시에 書面으로 그 추후보완사유를 疎明하여야 한다.

③ 法院은 추후보완사유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却下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⑤ 이의신청의 추후보완이 있는 때에는 民事訴訟法 제473조를 준용한다.

제5조의7(이행권고결정의 효력) ① 이행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確定判決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被告가 제5조의4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却下決定이 확정된 때

3.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

② 法院事務官등은 이행권고결정이 確定判決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 때에는 이행권고결정

서의 正本을 原告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행권고결정은 第1審 法院에서 判決이 선고된 때에는 그 효

력을 잃는다.

제5조의8(이행권고결정에 기한 强制執行의 특례) ①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强制執行은 執行

文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제5조의7제2항의 결정서의 正本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행권고결정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2.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强制執行을 하는 경우

3.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强制執行을 하는 경우

② 原告가 여러 통의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준 이행권고결정서 정

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신청한 때에는 法院事務官등이 이를

부여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적어야 한다.

③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民事訴訟法 제505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제한

을 받지 아니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訴狀의 송달) 訴狀副本이나 提訴調書謄本은 지체없이 被告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

만, 被告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謄本이 송달된 때에는 訴狀副本이나 提訴調書謄本이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7조의 제목 (期日指定등) 을 (辯論期日審理 등) 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

며, 동조제2항중 前項 後段 을 제1항 으로 한다.

① 判事는 되도록 1회의 辯論期日로 審理를 종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 단서중 法院書記官·法院事務官·法院主事 또는 法院主事補가 를 法院事務官

등이 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新 ·舊 條 文 對 比 表

現 行 改 正 案

第4條【口述에 의한 訴의 提起】① 생략

② 口述로써 訴를 提起하는 때에는 法院書

記官·法院事務官·法院主事 또는 法院主

事補의 面前에서 陳述하여야 한다.

③ 第2項의 경우에 法院書記官·法院事務

官·法院主事 또는 法院主事補는 提訴調書

를 작성하고 이에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第4條【口述에 의한 訴의 提起】① 현행과 같

음

② 口述로써 訴를 提起하는 때에는 法院書記

官·法院事務官·法院主事 또는 法院主事補

이하 法院事務官등 이라고 한다)의 面前에서

陳述하여야 한다.

③ 第2項의 경우에 法院事務官등은 提訴調書

를 작성하고 이에 記名捺印하여야 한다.

<新 設>

第5條의3【決定에 의한 履行勸告】① 法院은

訴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訴狀副本이나

提訴調書謄本을 첨부하여 被告에게 청구취지

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1. 독촉절차 또는 調停節次에서 訴訟節次로

移行된 때

2.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3.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고 인정하는 때

② 이행권고결정에는 당사자, 法定代理人, 청

구의 취지와 원인, 履行條項을 기재하고, 被告

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과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의 취지를 附記하여야 한다.



現 行 改 正 案

<新 設>

③ 法院事務官등은 이행권고결정서의 謄本을

被告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送達은

民事訴訟法 제173조, 제179조 내지 제181조에

규정된 방법으로는 이를 할 수 없다.

④ 法院은 民事訴訟法 제173조, 제179조 내지

제181조에 규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被告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謄本을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지체없이 辯論期日을 지정하

여야 한다.

第5條의4【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被告는 이행권고결정서의 謄本을 送達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書面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謄本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

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 法院은 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辯論期日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이의신청을 한 被告는 第1審 判決이 선고

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⑤ 被告가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原告가 주

장한 사실을 다툰 것으로 본다.

第5條의5【이의신청의 却下】① 法院은 이의

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그 흠을 補正할 수 없으면 결정으로 이를 却

下하여야 한다.



現 行 改 正 案

<新 設>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第5條의6【이의신청의 추후보완】① 被告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5조의4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

가 없어진 후 2주일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外國에

있는 被告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

다.

② 被告는 이의신청과 동시에 書面으로 그

추후보완사유를 疎明하여야 한다.

③ 法院은 추후보완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却下하여야 한

다.

④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⑤ 이의신청의 추후보완이 있는 때에는 民事

訴訟法 제473조를 준용한다.

第5條의7【이행권고결정의 효력】① 이행권

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

당하면 確定判決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被告가 제5조의4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신

청을 하지 아니한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却下決定이 확정된 때

3.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



現 行 改 正 案

<新 設>

② 法院事務官등은 이행권고결정이 確定判決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 때에는 이행권고결정서

의 正本을 原告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행권고결정은

第1審 法院에서 判決이 선고된 때에는 그 효력

을 잃는다.

第5條의8【이행권고결정에 기한 强制執行의 특

례】①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强制執行은 執行

文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제5조의7제2항의 결

정서의 正本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1. 이행권고결정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2.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强制執行을 하는

경우

3.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强制執行을 하는

경우

② 原告가 여러 통의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준 이행권고결정서 정본

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이행권고결정서 정

본을 신청한 때에는 法院事務官등이 이를 부여

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적어

야 한다.

③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民事

訴訟法 제505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제한

을 받지 아니한다.



現 行 改 正 案

第6條【訴狀의 送達과 準備命令】① 訴狀

이나 提訴調書는 遲滯없이 被告에게 送達

하여야 한다.

② 判事는 第1項의 送達을 함에 있어서는

被告에 대하여 그 送達을 받은 날로부터

10日이내에 原告의 主張에 대한 答

辯·證據方法 및 그 立證趣旨를 明示한 答

辯書를 提出할 것을 命하여야 한다.

第6條【訴狀의 송달】訴狀副本이나 提訴調

書謄本은 지체없이 被告에게 송달하여야 한

다. 다만, 被告에게 이행권고결정서 謄本이

송달된 때에는 訴狀副本이나 提訴調書謄本

이 송달된 것으로 본다.

<삭제>

第7條【期日指定등】① 訴의 提起가 있는

경우에 判事는 遲滯없이 辯論期日을 정하

여야 하며 되도록 1回의 辯論期日로 審理

를 終結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前項 後段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判事는 辯論期日이전이라도 當事者로 하여

금 證據申請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措置

를 취할 수 있다.

第7條【辯論期日審理 등】① 判事는 되도록

1회의 辯論期日로 審理를 종결하도록 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第8條【訴訟代理에 관한 特則】① 생략

② 第1項의 訴訟代理人은 當事者와의 身分

關係 및 授權關係를 書面으로 證明하여야

한다. 그러나 授權關係에 대하여는 當事者

가 判事의 面前에서 口述로 第1項의 訴訟

代理人을 選任하고 法院書記官·法院事務

官·法院主事·法院主事補가 調書에 이를

記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8條【訴訟代理에 관한 特則】① 현행과

같음

② 第1項의 訴訟代理人은 當事者와의 身分

關係 및 授權關係를 書面으로 證明하여야

한다. 그러나 授權關係에 대하여는 當事者

가 判事의 面前에서 口述로 第1項의 訴訟代

理人을 選任하고 法院事務官 등이 調書에

이를 記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지 5] 소액사건심판규칙중개정규칙

소액사건심판규칙중개정규칙

소액사건심판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이 규칙은 소액사건심판법(이하 법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조의2,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각 신설한다.

제3조의2【소장부본】원고는 소장에 원고와 피고의 수에 1을 더한 숫자 만큼의 소장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의3【변론기일 지정신청】① 원고는 법 제5조의3제1항에 의한 이행권고결정이 피고에

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법원으로부터 피고의 주소에 대한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에 민사

소송법 제173조, 제179조 내지 제181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방법

이 없음을 소명하여 변론기일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의 제목 최초의 기일소환장과 준비명령서의 기재사항 을 최초의 기일소환장의 기재

사항 으로 하고,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가한 을 더한 으로 하며, 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新 ·舊條文對比表

현 행 개 정 (안)

제1조【준거법】소액사건의 심판에 관하여

는 소액사건심판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

규정한 것 외에는 이 규칙이 정한 바에 의

한다.

제1조【목적】이 규칙은 소액사건심판법(이

하 법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술제소】① 법 제4조 또는 법 제5

조제2항에 의하여 구술제소를 하는 경우에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

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 이라 한다)는

제소조서의 말미에 민사소송법 제248호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첨가할 수 있다.

②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소조서에

하여야 하는 법원사무관등의 서명날인은 기

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조【구술제소】① 현행과 같음

<삭 제>

<신 설>

제3조의2【소장부본】원고는 소장에 원고와

피고의 수에 1을 더한 숫자 만큼의 소장부

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 설>

제3조의3【변론기일 지정신청】① 원고는

법 제5조의3제1항에 의한 이행권고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법원으로부터

피고의 주소에 대한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

에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79조 내지 제

181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느

송달할 방법이 없음을 소명하여 변론기일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지체없이 변론기

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5조【최초의 기일소환장과 준비명령서의

기재사항】① 법 제7조제1항의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원고에 대한 최초의 기일소환

장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최초의 기일에 필요한 모든 증거방법을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할 것

2. 최초의 기일전이라도 증거신청이 가능하

다는 것

3. 서증을 제출할 때에는 동시에 그 사본 2

통을 첨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상

대방의 수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그 수에

1을 가한 통수)

4. 증인신문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와

동시에 신문사항의 요령을 기재한 서면

4통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상대방의

수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그 수에 3을 가

한 통수)

제5조【최초의 기일소환장의 기재사항】①

법 제7조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원고에 대한 최초의 기일소환장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최초의 기일에 필요한 모든 증거방법을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할 것

2. 최초의 기일전이라도 증거신청이 가능하

다는 것

3. 서증을 제출할 때에는 동시에 그 사본 2

통을 첨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상

대방의 수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그 수에

1을 더한 통수)

4. 증인신문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와

동시에 신문사항의 요령을 기재한 서면

4통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상대방의

수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그 수에 3을 더

한 통수)

② 법 제6조 제2항의 준비명령에는 다음 사

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응소하고자 하면서 이에 위배하는 때에

는 민사소송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실권의 제재와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소

송비용의 부담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것

2. 응소코자 하지 않으면 이에 따른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는

것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기일의 변경 또는 변론의 속행】변

론기일을 변경하거나 변론을 속행하는 때에

는 속행기일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전회 기일부터 15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삭 제>



[별지 6] 소액사건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송민 73- 4) 중 개정예규

소액 사 건심 판 에 관한 사 무처 리 요령 (송 민 73- 4 ) 중 개 정예 규

소액사건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송민 73- 4)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이행권고결정의 송달

가. 소액사건을 담당하는 판사가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이 배당되면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나. 소액사건 담당 재판부의 참여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

등 이라 한다)는 이행권고결정이 있으면 지체없이 그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 법원사무관 등은 이행권고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면 이행권고결정의 원본과

정본표지의 피고 성명 옆에 다음 양식에 따라 이행권고결정의 송달일자와 확정일자를

부기하여 인인한 후 원고에게 그 정본을 송달한다.

← 7 ㎝ →

1 ㎝↕ 20 . . . 송달, 20 . . . 확정 인

↔
1㎝

3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이행권고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불능된 경우의 처리

가. 이행권고결정등본이 피고에게 송달불능되면 [별지 제13호 양식]에 따른 보정명령을 한

다.



나. 원고가 규칙 제3조의3에 따른 변론기일 지정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

정하여 원고에게 통보하고, 변론기일 지정신청서를 소액사건기록에 가철하되, 문서건명

부에는 등재하지 아니한다.

3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의 처리

가.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의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이의신청기간의 도과 여부를 확인

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문서건명부에 등재하고, 이의신청서를 소액사건

기록에 가철하며, 기록표지 좌측 상단에 이행권고 이의 (가로 4㎝, 세로 1㎝)라고 주서

한다.

나.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당

사자에게 통지한다.

다. 피고가 이의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이행권고결정 원본의 피고 성명

옆에 이행권고결정의 송달일자와 확정일자를 부기하여 인인한 후, 이행권고결정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1. 2. 1.부터 시행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예규개정취지*****

이행권고결정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소액사건심판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련한

양식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함




